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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

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.30(월)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 총 

16개*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
   *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종합부동산세법, 부가가치세법, 
개별소비세법, 주세법, 주류면허법, 증권거래세법, 국세징수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제
조세조정에관한법률,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관세법, 관세사법

□ 정부가 '20.8.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

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 국세기본법 >

□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

    * (현행) 미납세액의 300% 가산세 부과
(개정) 3개월 내 납부 100%, 3～6개월 내 납부 200%, 기타 300% 가산세 부과

< 소득세법 >

□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(’21.10.1. → ’22.1.1.)

□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* 적용

    *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,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, ❸월세세액공제

□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% 인하*

    * (현행) 미제출 0.5%, 지연제출 0.25% → (개정) 미제출 0.25%, 지연제출 0.1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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